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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,

◈ “화물연대 파업 합법이지만, 불법 영역 있을 수 있어” 기재부의 이상한 답변(12.1, 경향) 

 ㅇ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호

□ 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화물운송업에 종사

하는 운수종사자가 “정당한 사유 없이” “화물의 운송을 거부”하는 행위를 

금지하고 있습니다. 

｢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제12조(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) 

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2.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

 ㅇ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의 확대 등 일방적 요구를 관철

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지속

하고 있으며, 이를 운송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

□ 아울러,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차량에 대한 운행방해 

행위, 차량 파손 등의 행위는 ｢도로교통법｣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

행위에 해당합니다.


